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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
한 공통된 기초와 준거 틀로 사용되도록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칙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팔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들과 그드르이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
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